
공공구매시 우선구매 곤란 사유

 부구청장 방침-159호[재무과-5711(2013.3.4.) ‘사회적 약자기업 제품구매 촉진 

추진계획’]에 따라 사회적 약자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공공구매 판로확대를 

위하여 전부서의 구매력을 총동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발주부서에서는 물품

구매시 중증장애인기업생산품이나 사회적기업생산품을 우선 구매토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선 구매 곤란시 사유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구매품목 및 수량 

   - 품목: 특수페인트(융착식도료, 20kg)

   - 수량: 흰색 590포, 노란색 280포

2. 우선구매 곤란 사유

구 분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319개소)

사회적기업생산품

(생산시설 1,184개소)
비 고

가) 생산품 유무 무 무

나) 생산품이

   있으나 구매가

   곤란한 사유 

※ 생산 시설의 생산품이 없는 경우엔 가)항에 “무”를 기재하고, 생산품이 있으나

   구매가 곤란한 경우엔 가)항에 “유”를 기재하고 나)항에 구체적사유를 기재 

 

구매담당:  교통행정과 시설8급  성명   류현석   (인)  (☎ 행정 5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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